
대 만 2013년 7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1. 통관 일반

 ◦ 「수입식품 및 관련상품 검사방법」일부 조항 수정

  - 수입신고의무인이 검사기관에 상품 정보 신고를 사전 신청한 것에 대해 

검사기관이 동의 문건을 발부했을 시 유효기한 내 수입식품기본자료 신청서 

첨부 면제 

  - 전수검사의 조치 내용 수정

  - 중앙주관기관이 기한 내 관련업체 또는 수출국 정부의 불합격안건에 대한 

설명 및 예방조치 요청에 대한 내용 조정

  - 본 수정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됨을 명시

  - 수정 공포일 : 2013.04.08

현 행 개 정 

관련 조항 없음

제3조 1항(신규 제정)

수입검사의무인이 검사기관에 수입식품 

및 관련 상품정보 사전 신고 했을 시 

검사기관이 발부한 문건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전 조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 제2호

의 서류는 수입검사를 면제 한다

 전 항의 동의문건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수입검사신고 상품과 사전 신청 

상품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사

기관은 제1항 동의문건을 폐지하고, 1년 

내 수입신고의무자의 제1항에 대한 수입

신고 접수를 받지 않는다
제6조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시험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야만 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우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 아래 내용은 변동사항 없음



현 행 안 개 정 안
제10조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

우 중앙주관기관은 관련업체 또는 수출

국정부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제한기간 

내 제출하여 불합격 원인, 개선 계획 및 

예상조치를 설명하고, 심사통과 후 원래의 

검사방식에 따라 검사 한다

제10조 수입신고상품이 아래에 속할 경우 

중앙주관기관은 관련업체 또는 수출국정부

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제한기간 내 제출

하여 불합격 원인과 개선 및 예상조치를 

설명하게 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중화민국 100년 1월 1

일부터 시행 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중화민국 100년 1월 1

일부터 시행 한다

본 방법은 조항 수정 시 수정 공포일부터 

시행 한다

 ◦ 대·뉴 경제협력협정(ANZTEC) 정식 체결

  - 협정 체결일 : 2013.7.10

  - 주 뉴질랜드 대만대표와 주대만뉴질랜드대표는 뉴질랜드 수도 웰링톤

(Wellington)에서 서명 및 서약서 교환

  - 본 협정의 체결 의의

    대만 최초 비수교국과 경제협력협정을 맺은 것으로 상호간 관세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인하됨 

    뉴질랜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창시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회원국으로 대·뉴 

경제협력협정을 통하여 관련 경제 협력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여 

대만 산업의 구조 조정과 경쟁력을 도모함

  - 시행 예정일 : 2014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입법원 송부 및 심의 후 빠르면 1월 시행)

  - 대만 對뉴질랜드 수입정책 : 일부 농산품을 제외하고 즉시 무관세 및 12년간 

점차적 관세인하 등「전면개방」실시 예정

    ‵12년 기준 對뉴질랜드 농산품 수입실적 : US$607,130천불

    ⇒ 축산품 71.5% 차지, 분유 및 유제품, 쇠고기, 양고기 및 액체유제품, 녹용, 

키위, 사과, 체리 등 (세부내역 : 붙임 1 참조) 



    ‵12년 기준 對뉴질랜드 농산품 수출실적 : US$6,290천불

    ⇒ 음료, 동물사료, 라면, 쌀 과자, 조제 채소 등 가공식품 위주

  - 농업관련 3대 추진 방향

    시장 개방

    ⇒ 1,813종 농산품 품목 개방 

    ⇒ 농산품 전면 개방에 따른 대비책(세부내역 : 붙임 2 참조)

     · 쌀과 그 관련제품은 관세율 면세 품목에서 제외

     · 즉석면세품이외 품목 : 품목별 2~12년간 단계적 관세 인하율 적용

     · 액체 유제품과 녹용은 관세 쿼터제 적용

     · 뉴질랜드산 농산품 관세율 인하에 따른 국내 농산품 피해 보조지원금 약 

NT$90억 달러(한화 약3,600억 원) 지원

    농산품 특정 원산지 규정 : 특정 원산지 규칙 신규 제정

    ⇒ 제3국의 대만 경유 시 본 협정의 관세 특혜를 피하기 위해 쌍방은 각 상품의 

특혜 관세에 대한 특정 원산지 규칙을 정함

    동식물방역검역규정 : 쌍방의 동식물방역검역합작 강화에 동의

    ⇒ 동식물방역검역 관련 합작, 통지, 긴급조치 및 정보교환 등의 전문 기지를 

설립하여 협의내용 실행 강화 및 연합관리위원회 구축 도모

  - 기타 협정 내용

    총 25개 조항으로 일반성 의제 및 화물 관세, 서비스업 개방에 대한 내용  

    항공개방, 영화·TV산업 합작, 원주민 합작, 환경, 노동자 관련 항목 등

    원주민 합작 관련하여 전문 조항으로 처리하였음(기 국제협정체결 내용 

중 최초 기재된 항목)

  - 협정 시행 이후 향후 전망

    체리, 사과, 키위는 대만 생산율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대량 수입 예상

    열대과일인 망고, 리치, 바나나, 죽순, 풋콩 수출 증대예상

    뉴질랜드산 연어가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캐나다, 노르웨이 등 수산품 수출 

강대국이 직접적인 경쟁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뉴질랜드산 키위는 약 10~20% 가격인하 예상

    사과도 생산량에 따른 가격 변화가 심하나 일단 면세 처리된다면 가격 인하는 

분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유제품은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소폭 

변동 예상

    녹용은 대만산 녹용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

 ◦ 수입화물분류코드(ccc code) 3924.10.00.10-3 <플라스틱 그릇 류>도 수

입규정 F02에 따라 수입 진행됨(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F02 : 식품에 속함 또는 식품 포함일 경우 「수입식품 및 상관식품 검역규정」에 

의거하여 본서(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신청 및 수입검사 실시

 ◦ 담당기관명칭 변경

  - 2013.6.19 「위생복리부조직법(衛生福利部組織法)」을 제정하고, 동일「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조직법(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組織法)」으로 수정 공포함

  - 위생서식품약물관리국(衛生署食品藥物管理局)은 2013.7.23.일부터 위생복리

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로 변경됨

2. 검역 일반

  ◦ 7월분 검역 관련 자료 없음

3. 관련 웹사이트(통관, 검역, 라벨링 등)

  ◦ 농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coa.gov.tw/view.php?catid=2447912

  ◦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 http://www.fda.gov.tw

Ⅱ  수입제도 현안

1.  검역 불합격, 폐기, 반송사례

 ◦ 대만 7월 반송 및 폐기 사례는 총 27건이며 주요 검역 불합격 부분은 잔류

농약허용량 초과 사례이며 전체 사례 중 67%를 차지함



 ◦ 7월 반송 처리된 주요품목은 신선 과일류와 중국산 고추류이며 미국산 과일류

(신선복숭아, 블루베리)가 7건, 중국산 신선고추 및 파프리카가 6건이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되었음

 ◦ 6월 대비 약 10건이 감소되었음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

기준
결과 중량

7/16

(6/17)
중국 파프리카 잔류농약

Endosulfan 0.02

Fipronil 0.003

Fennazaquin 0.05

0.01

0.001

0.01

반송

or 

폐기

12,000

7/16

(6/21)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Sprodiclofen 0.06 미허용 〃 2,676

7/16

(6/21)
일본 감귤 잔류농약 Tolfenpyrad 0.59 미허용 〃 55

7/16

(6/17)
중국 파프리카 잔류농약

Pyriproxyfen 0.05

Fipronil 0.004

Fenobucarb 0.22

0.01

0.001

미허용

〃 13,000

7/16

(6/17)
태국 염장죽순 방부제 Butylparaben 0.032/kg 미허용 〃 52,200

7/16

(6/17)
중국 파프리카 잔류농약 Sprirodiclofen 0.02 미허용 〃 12,500

7/16

(6/17)
중국 파프리카 잔류농약 Fenobucarb 0.02 미허용 〃 13,000

7/16

(6/17)
태국 건고추 잔류농약

Tebuconazole 0.25

Triazophs 0.28

Ethion 1.9

0.01

0.02

0.5

〃 150

7/16

(6/14)
베트남

조제 

국물(조각)
표백제 이산화황 0.48/kg 0.03 〃 213.12

7/16

(6/17)
중국 고추 잔류농약  Tenbucoazole 0.03 0.01 〃 6,384

7/16

(6/14)
미국

Brinas 

샐러드소스
방부제

Sodium Benzoanet 

0.81/kg

Sorbic Acid 0.7/kg

방부제

총량 

1 

이하

반송

or 

폐기

21.3

7/23

(5/28)
일본 보관용기

열처리

변형
내열기능표기와 미부합 〃 12.35

7/23

(6/25)
베트남

조제 

국물(조각)
표백제 이산화황 0.109/kg 0.03 〃

1,278.7

2



 발표일

(검역일)
수출국 품목

불합격

분야
불합격사유

허용

기준
결과 중량

7/23

(6/29)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Methoxyfenozide 0.06 미허용

반송

or 

폐기

1,113

7/23

(6/28)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Sprirodiclofen 0.06 미허용 〃 1,690

7/23

(6/29)
중국 고추 잔류농약 Difenoconazole 0.12 미허용 〃 13,800

7/23

(6/28)

말레

시아
깨스넥 가미제 Cyclamate 0.39/kg 미허용 〃 13,326

7/23

(6/25)
이태리

탈수건조

버섯가루
잔류농약

Carbendazim 0.27

Carbofuran 0.08

0.05

미허용
〃 200

7/23

(6/28)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Sprirodiclofen 0.06 미허용 〃 16,353

7/23

(6/28)
미국 신선복숭아 잔류농약 Sprirodiclofen 0.04 미허용 〃 3.944

7/30

(7/3)

말레

시아

파리풍

딸기쨈스넥
가미제 Cyclamate 0.05/kg 미허용 〃 1,376.1

7/30

(7/2)
프랑스

냉동특급

라즈베리
잔류농약

Cyprodinil 0.04

Fludioxonil 0.06

미허용

미허용
〃 200

7/30

(7/3)
베트남

TAI 

THUAN 

액젓

가미제 Saccharin 0.02 미허용 〃 390

7/30

(7/3)
베트남

TAI 

THUAN 

액젓

가미제 Saccharin 0.04 미허용 〃 234

7/30

(7/2)
중국 호초열매 잔류농약 Acetamiprid 0.28 0.01 〃 1,900

7/30

(7/1)
미국 블루베리 잔류농약 Malathion 0.07 0.01 〃 612

7/30

(6/27)
미국

블루베리

Kirkland

SignaTrue

잔류농약 Cyprodinil 0.02 미허용 〃 653.76

 자료원 : 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衛生福利部食品藥物管理署)

         https://consumer.fda.gov.tw/Food/UnsafeFood.aspx?nodeID=170#



(붙임 1)

◦ 대·뉴 경제협력협정- 각 품목별 관세율 인하 적용 사항
(단위: 톤, US$백만불, 관세 NT$/kg)

구 분 유제품 사과 체리 쇠고기 키위 양고기 유제품 녹용

수입량 55,496 12,065 680 19,825 30,010 8,589 2,475 5

수입액 219.4 13.8 7.6 113.7 63.8 41.2 2.3 0.13

점유율 59.4% 8.7% 4.3% 24% 83.9% 45.5% 22.1% 100%

현행 관세 5~10% 20% 7.5% 10 20%
11.3

or 15%

쿼터량 21,298톤內１５％,,

쿼터량外NT$15.6

쿼터량 5톤內 22.5％,

쿼터량外 500%
인하 관세

(실행 후 

기간별 

인하) 

즉시 면세

첫해: 

NT$10

2년~5년: 

NT$5

3년: 면세 

첫해: 20%, 

2년: 10%

3년: 5%

4년: 면세 

면 양육 5년: 

면세 

산 양육 9년: 

면세 

매년 평균 인하

3년: 현 쿼터량

+5,500톤, 

4~6년: 7,000톤

7~9년: 8,500톤

10~12년: 10,000톤

13년부터 면세

첫해: 현 쿼터량 +1톤

2~12년: 

매년 2.25톤 증량

13년부터 면세

 자료원 : 台灣行政院 農業委員會 http://www.coa.gov.tw/show_index.php



(붙임 2)

◦대·뉴 경제협력협정 대만 농수산품 12년 단계별 관세인하 목록

관세율인하 
적용 시기

적용 농수산품
품목 수 

총 농수산품 중
점유 비율

주요 품목

시행
즉시 면세

1,323 72.97%
돼지고기, 신선 냉장 닭고기, 화훼류, 
체리, 키위 등 과일, 냉동채소, 미희석
과즙, 바다가재류

2년 후 면세 23 1.27% 쇠고기 및 쇠고기 내장, 뼈 등 기타 부위

3년 후 면세 1 0.05% 키위

4년 후 면세 325 17.93%
면양고기 및 양 내장, 뼈 등 기타 부위
녹용(건조), 바나나 및 망고 등 일부 과
일 등

6년 후 면세 1 0.05% 냉동 매가리

8년 후 면세 120 6.62%
산양고기, 냉동닭다리 및 닭 날개, 닭고기 
절편, 냉동고등어 및 섭조개 등 일부 
조개류, 양파, 감 및 감자 등 일부 채소류

관세쿼터량
적용

(12년후 취
소)

9 0.50% 액체 유제품, 녹용(미건조)

관세 면세 및 
인하 제외 대상

11 0.61%
쌀, 현미, 쌀가루, 기타 가공미, 찹쌀가루 
등

소 계 1,813 100.00%

자료원 : 台灣行政院 農業委員會 http://www.coa.gov.tw/show_index.php


